
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수입 및 국내 유통식품 중

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성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

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(PLS)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. 

잔류허용기준이 강화(PLS 시행)되면 작목별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
절대 사용이 금지됩니다.
▷▶작목별 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: 허용기준 이하 검출 시 적합

▷▶작목별 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: 일률기준 0.01ppm 이하 적합

2019년 1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.

▷▶1차는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2016년 12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.

문의 :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, 도농업기술원, 시군농업기술센터

꼭! 지켜야 할 핵심 사항 5가지

1

재배작목에
등록된 농약만 
사용하기

2 3

농약 
희석배수와 
살포횟수 
지키기

4

수확 전
마지막 살포일
준수하기

5

불법 밀수입 
농약이나
출처 불분명한 
농약 사용금지

농약 포장지 
표기사항을 
반드시 확인하고 
사용하기

C

M

Y

CM

MY

CY

CMY

K

_515*728.pdf   1   2018. 10. 31.   �� 2:45


